
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2) ( )

①각 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.

동일소득내에납부세액과환급세액이같이존재할경우는다음과같이

자동적으로납부세액이조정환급처리됩니다.

종교인소득과 관련한 항목인 기타소득의 매월징수 연말정산 은* (A43), (A44)

년 월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2018 1 .

②타 소득에 조정환급을 해야할 경우는 아래와 같이 당월조정‘(9)

환급세액란에’ 양수금액으로 입력하면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.



당초신고환급 후수정신고환급액감소또는납부를하는경우유의사항( ) ( )※

당초신고(⑴ 환급 수정신고) (→ 환급액감소)

● 해당소득의가감계항목의 당월조정‘(9) 환급세액에’ 추가로내야하는

납부세액만큼음수금액을입력하여수정신고하신후, 정기신고시

‘수정신고세액 항목에추가납부세액을( )’(A90) 기입하여주시기바랍니다.

예시 근로소득의 중도퇴사 의 경우( : (A02)

　 정확한 환급금액 : 원-60,000

신고하여 환급받은 금액 원: -110,000

추가 납부해야할 세액 : 50,000원

→수정신고 시 항목의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, A10 ‘(9) ’

원을-50,000 기입하면납부세액란의 소득세등 란에‘(10) ’

추가로 원이50,000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)

당초분 원에서-110,000

원으로수정-60,000

당초분에서 과다환급받은

세액 원 납부50,000

당초신고(⑵ 환급 수정신고) (→ 납부)

● 해당소득의가감계항목의 당월조정(9) 환급세액에당초분환급세액만큼

음수금액을 입력하여 수정신고 하신 후, 정기신고의 수정신고

세액 항목에추가납부세액을( )(A90) 기입하여주시기바랍니다.

예시 사업소득의 연말정산 의 경우( : (A26)

　 정확한 납부금액 :　 원200,000

신고하여 환급받은 금액 원: -100,000

추가 납부해야할 세액 : 300,000원

→수정신고시 항목의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원을, A30 (9) -100,000

기입하면 소득세등란과 당월조정환급세액란의금액의(6) (9)

합인 원이납부세액란의 소득세등란에추가300,000 (10) 입력

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)

당초분 원에서-100,000

원으로 수정200,000
당초분에서 과다환급받은 세액

원 수정분100,000 + 원200,000

합한 원 납부300,000



③기본정보 입력 시 환급신청여부에 체크했을 경우 환급신청액에, , (21)

환급받을 금액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차월이월.((20)

환급세액 내의 금액만 환급신청 가능)

④전월에이월시킨환급세액이존재할 경우엔 전월 미환급 세액 계산의

전월미환급세액에 전월 미환급 세액이 발생했던(12) 신고서의

차월이월환급세액금액을입력해야하며 기환급신청세액에는(20) , (13)

전월 신고서에 입력했던 환급신청액을입력해야합니다(21) .


